
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평가시 

확인금융기관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경인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E동 1203호 (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TEL: (032)721-5526, FAX: (0505)182-4506

번 호 D2-20250806-01

건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28-9외 

더갤러리 제2층 제101-201호
(2025타경511180)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공  부 사  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528-9,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부평동 530-1, 제1종 (철근)콘크리트지붕

530-4 근린생활 14층

[도로명주소] 더갤러리 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2층 674.07

부평문화로 118 지1층 777.42

1층 385.59

2층 ~ 14층 각 743.12

〃 528-9 대 일반상업지역 189.5

〃 530-1 대 일반상업지역 321.3

〃 530-4 대 일반상업지역 506.9

(내)

1 〃 528-9, 철근콘크리트구조

530-1, 제2층 제101-201호 57.17 57.17 186,000,000

530-4

더갤러리 6.825

1 ~ 3 소유권대지권 ----- 6.825

1017.7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55,800,000

건물 : 130,200,000

합  계 186,000,000



부평구 부평동 528-9 외 더갤러리 제2층 제101-201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의견 1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평가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오피스텔)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의 법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8월 13일을 기준으로 평

가하였음.

4. 실지조사 및 내용

본 건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일은 2025년 08월 13일이며, 대상물건의 현

황 등을 조사 및 확인하였음.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부동산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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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나. 감정평가 조건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①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공부와 현황이 대체로 일치하는 바, 물적 동일성은 인정됨.

②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현장조사로 확인하였음.

③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귀 의뢰기관과 협의 하에 대상물건의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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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Ⅱ  대상물건 개요

1. 전체 건축물 개요

소재지 건물명 주구조 주용도
연면적

(㎡)
규 모 사용승인일

부평동
528-9외

더 갤러리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1,497.64

지하 2층
지상 14층

2017.08.31.

[토지이용계획] 대표필지 부평동 528-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25-05-19)

2. 평가대상 호수

일련
번호

용 도 동 층 호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공용
(㎡)

대지권면적
(㎡)

비고

1
업무시설

(오피스텔)
- 2 101-201 57.17 4.08 61.25 6.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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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4

Ⅲ  감정평가 방법

1. 감정평가 방식 개요

원가방식 (Cost Approach)

원가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비교방식 (Market Approach)

비교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이 있음.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수익방식 (Income Approach)

수익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감정평가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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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

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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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는 수행하지 아니함.

    

거래사례
단가

(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

대상물건
평가단가

(원/㎡)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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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 산출 및 결정

1.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거래사례 선정

1) 인근 유사 물건 실거래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용면적

(㎡)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1
부평동

○○-○
더갤러리 3/102-301 58.62 2017.08.31. 200,000,000 3,411,805 2024.10.31.

2
부평동

○○-○
더갤러리 9/101-904 59.77 2017.08.31. 195,000,000 3,262,506 2024.11.17.

3
부평동

○○-○
더갤러리 8/102-802 79.27 2017.08.31. 215,000,000 2,712,249 2025.03.14.

※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용면적(㎡)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2) 인근 유사 물건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층/호
전용면적

(㎡)
사용승인일

평가
목적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1
부평동

○○-○
2/101-202 77.54 2017.08.31.

법원
경매

241,000,000 3,108,073 2025.02.05.

2
부평동

○○-○
11/102-1101 58.62 2017.08.31.

법원
경매

174,000,000 2,968,270 2025.05.26.

3
부평동

○○-○
2/102-204 70.70 2017.08.31.

법원
경매

223,000,000 3,154,173 2025.08.04.

※ 평가단가 : 평가금액 / 전용면적(㎡)

※ 출처 : Kapa Hub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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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8

3) 거래사례 선정

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 물건과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거래사례 ①』를 선정

하였음.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용면적

(㎡)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1
부평동

○○-○
더갤러리 3/102-301 58.62 2017.08.31. 200,000,000 3,411,805 2024.10.31.

나. 사정보정

특별한 사정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1.000)

다. 시점수정치 결정

구 분
지      역
(산 정 기 간)

유 형
시점 

수정치
비 고

거래사례
①

인천광역시
(2024.10.31.~2025.08.13.)

오피스텔 0.97344

거래시점 : 2024.10.31., 
2024년09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8.13., 
2025년07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06월 지수를 적용함
 2024.10.3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9월) : 98.26
 2025.08.13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6월) : 95.65

 시점수정치 : 95.65/98.26≒0.97344

※ 작성일 현재 발표된 가장 최근 지수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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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 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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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형성요인 비교

조 건 세부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동일함.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동일함. 1.00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 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층별효용 등에서

열세함.
0.98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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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분건물 산출단가 결정

일련번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산출단가
(원/㎡)

1 3,411,805 1.000 0.97344 0.980 3,254,764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 감정평가액 결정

가. 감정평가액

나.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평가대상 구분건물의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과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부동산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일련
번호

용도 층 호
전용면적

(㎡)

산출단가
(원/㎡)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비 고

1 오피스텔 2 101-201 57.17 3,254,764 186,074,858 186,000,000 -

합  계 186,000,000

일련
번호

용 도 층 호
전용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 고

1 오피스텔 2 101-201 57.17 186,000,000 -

합  계 186,000,000



별지 1.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이용상황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위생 및 냉난방시설 등 8. 임대관계

3. 건물의 구조 등 6.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9. 기타 참고사항

1.

2.

3.

4.

5.

6.

7.

8.

9.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북동측 방향에 위치하는 부동산(오피스텔)으로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는 상업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2층 제101-201호로서,

외 벽 : 벽돌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이용상황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냉난방시설 등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 설비 등 갖추었음.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대표필지_부평동 528-9번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

관리구역(2025-05-19)

공부와의 차이

-

임대관계

-

기타 참고사항

-



별지 2.

위 치 도

광역위치도

            

대상물건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28-9외

더갤러리 제2층 제101-201호

 

대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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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구 조 도

호별배치도

대상물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28-9외

더갤러리 제2층 제101-201호



별지 4.

사 진 용 지

사진용지

[대상물건 건물 전경]

[대상물건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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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사진용지

[대상 주위환경]

[대상 주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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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사진용지

[대상물건 개별호]



수 수 료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D2-20250806-01

인천지방법원 경매8계 귀하

감정평가수수료 : ₩480,700.-                                             

 2025타경511180(2025.08.05.)을 통해 의뢰하신 『황용순 소유물건(2025타경511180)』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구  금  액 -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 가 수 수 료 319,680 (250,000+136,000,000 x 11/10,000)x 0.8배

나. 여          비

    물 건 조 사 비

    공 부 발 급 비

    기  타  실  비 

    특 별 용 역 비

11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

1,00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000 우편발송 기타

- -

합              계      437,000 ※ 합계에서 1,000원 미만 절사함.

부  가  가  치  세 43,700

총              계 480,7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 480,700 - 총 계 – 기납부 착수금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850101-00-098142 / 예금주:주식회사 다안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경인지사장 김  남  균
(TEL: 032-721-5526  FAX: 0505-182-4506)

[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477-85-0175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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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제  부  】 (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7년9월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철근콘크리트구조
528-9, 530-1, 530-4 (철근)콘크리트지붕
더갤러리 14층
[도로명주소] 업무시설,제1종근린생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설
부평문화로 118 지2층674.07㎡

지1층777.42㎡
1층 385.59㎡
2층 743.12㎡
3층 743.12㎡
4층 743.12㎡
5층 743.12㎡
6층 743.12㎡
7층 743.12㎡
8층 743.12㎡
9층 743.12㎡
10층 743.12㎡
11층 743.12㎡
12층 743.12㎡
13층 743.12㎡
14층 743.12㎡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대 189.5㎡ 2017년9월1일 등기
   528-9
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대 321.3㎡
   530-1
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대 506.9㎡
   530-4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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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7년9월1일 제2층 제101-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17㎡

(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2, 3 소유권대지권   1017.7분의 6.825 2017년8월31일 대지권
2017년9월1일 등기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24번 가압류 등기,갑구25번
가압류 등기,을구18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을구19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토지(갑구5번 가압류 등기,갑구6번 가압류
등기,을구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을구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3토지(을구1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을구1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7년9월1일 등기

3 2번 별도등기 말소
2017년9월28일 등기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7년9월1일 공유자
제326302호   지분 2분의 1

  김남규  7007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203동2604호(송도동,더샵센트럴파크2)
  지분 2분의 1
  김주한  70070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406동503호(송도동,송도웰카운티4단지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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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공유자전원지분전부 2017년11월24일 2017년1월11일 소유자  황용순  541106-*******
이전 제438376호 매매     충청북도 제천시 원뜰로 14, 101동 603호

    (천남동,코아루아파트)

2-1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년11월25일 2017년10월30일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8589호 민간임대주택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록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3 가압류 2023년1월13일 2023년1월13일 청구금액  금596,000,000 원
제13162호 부산지방법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0003123

동부지원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가압류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결정(2023카단1     (서울서부관리센터)
00210)

4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7월31일 2025년7월31일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0003123
제4033098호 인천지방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강제경매개시결     부산국제금융센터)
정(2025타경511     (서울서부관리센터)
180)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주택임차권 2023년12월4일 2023년12월1일 임차보증금  금173,000,000원
제436598호 인천지방법원의 범  위  2층 101-201호 57.17㎡전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9월29일
(2023카임4086) 주민등록일자  2021년11월4일

점유개시일자  2021년11월4일
확정일자  2021년10월1일
임차권자  김은영  97092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18, 101동
    201호 (부평동,더갤러리)

1-1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3년12월4일  부기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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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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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5년 8월 1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 주 의 사 항 ]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201-2017-031046
[집합건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28-9외 2필지 더갤러리 제2층 제101-201호

1. 소유지분현황 ( 갑구 )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황용순 (소유자) 541106-******* 단독소유 충청북도 제천시 원뜰로 14, 101동 603호 2
(천남동,코아루아파트)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2-1 약정/금지사항/환매특 2022년11월25일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황용순
약 제398589호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3 가압류 2023년1월13일 청구금액  금596,000,000 원 황용순
제13162호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4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7월31일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용순
제4033098호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1 임차권설정 2023년12월4일 임차보증금  금173,000,000원 황용순
제436598호 임차권자  김은영

[ 참 고 사 항 ]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출력일시 : 2025년 8월 14일 오후 4시44분58초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별지제3호서식]<개정2023. 8. 1.>

※표시항목은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적지않을수있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조경면적 ※공개공지/공간면적 ※건축선후퇴면적 ※건축선후퇴거리
153.81 ㎡ 73.5 ㎡ ㎡ m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등(초)본은건축물대장의원본내용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발급일: 2025년8월14일
담당자 :
전 화 :

주1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420.02

주1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홀/통신/전기/방재/기계
실 179.87

주1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식주차 74.18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622.68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홀/발전기실 128.74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식주차 26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7호) 260.61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복도/경비실/화장실 98.98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2쪽중제1쪽)

건물ID 2120171590000189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수/가구수/세대수
124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528-9외 2필지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1,017.7 11,497.6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건축면적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811.07 10,020.15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2층,지상: 14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79.7 984.59 54.3 (철근)콘크리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별지제3호서식] (2쪽중제2쪽)

※표시항목은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적지않을수있습니다.

건축물구조현황

내진설계적용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건축물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 파일기초 [ ] 동적해석법

※건축물인증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에너지성능지표(EPI)점수 66.7점, 에너지소비총량: 0kWh/㎡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건축물관리현황

관리계획수립여부

건축물관리점검현황

종류 점검유효기간

인허가시기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38
436.75

70
48.18

3

부패탱크방법

350인용36.89㎥

2025.12.30.~2026.1.30.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건축주:김주한

부패탱크방법220인용

-이하여백-

2017.8.31. 사용승인[건축과-45201(2017.08.31.)/2016-건축

과-신축허가-179]에의거신규작성

2018.9.11. 건축과-44332(2018.9.10.)호에따라위반건축물표기처

리[위반내용:1층근린생활시설(화장실)조립식판넬조8㎡,창

고조립식판넬조1.6㎡무단증축]

2023.4.11. 정기점검(점검기간:2022.12.31까지,보고일:20

23.04.07)

2024.2.2. 국토교통부령제1235호<2023.8.1.>건축물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명칭
더갤러리

호수/가구수/세대수
124호/0가구/0세대

지번 지번관련주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

528-9외2필지
도로명주소관련주소

530-1, 530-4

김남규외1인 19700710******

정철민
그룹아키존건축사사무소

타운
인천광역시-건축사사무소

-461
정철민

그룹아키존건축사사무소
타운

인천광역시-건축사사무소
-461

김태수
(주)그랜드중앙건설

인천광역시-건축공사업
-04-0856

2016.10.14.

2016.11.29.

2017.8.31.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대 대

대

㎡ ㎡ ㎡

기계식
대 대 대
㎡ ㎡ ㎡

전기차
대 대 대
㎡ ㎡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및총용량

형식 지상 개
㎥

용량 지하 개
㎥

적용 VII-0.22g

해당(유형:6개층이상을지지하는기둥이나벽체의하
중이슬래브나보에전이되는건축물) -1.5

400

그밖의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별지제4호서식]<개정2023. 8. 1.>

297㎜×210㎜[백상지(80g/㎡)]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식주차 26

주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주1 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9호) 743.12

-이하여백-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건축물현황
(1쪽중제1쪽)

건물ID 2120171590000189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수/가구수/세대수
124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528-9외 2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별지제4호의2서식]<개정2023. 8. 1.>

297㎜×210㎜[백상지(80�/㎡)]

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2024.2.2)
에의거건축물관리현황여부기재

2024.8.14. 건축과-35881(2024.08.14.)호에따라건축법제43조위반공개공지내
물건적치

2024.9.3. 건축과-37901(2024.08.29.)호에따라위반건축물표기해제(해제내용 :
건축법제43조위반공개공지내물건적치)

-이하여백-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을)변동사항
(1쪽중제1쪽)

건물ID 2120171590000189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수/가구수/세대수
124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528-9외 2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별지제5호서식]<개정2023.8. 1.>

※경계벽이없는구분점포의경우에는전유부분구조란에경계벽이없음을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80g/㎡)]

황용순
충청북도제천시원뜰로14, 101동
603호(천남동,코아루아파트)

1/1

2017.11.24.

541106-2****** 소유권이전

※이건축물대장은현소유자만표시한것입니다.

-이하여백-

주 지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7.84

주 지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발전기실/전기실/방재실/통신실/택
배보관실

1.169

주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7.17

-이하여백-

이등(초)본은건축물대장의원본내용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발급일자: 2025년8월14일

담당자:

전 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
(2쪽중제1쪽)

직인

건물ID
2220171590004166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명칭

101-20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528-9외2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전유부분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공용부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2쪽중제2쪽)

297㎜×210㎜[백상지(80g/㎡)]

변동사항
그밖의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2017.8.31. 사용승인[건축과-45201(2017.08.31.)/2016-건축

과-신축허가-179]에의거신규작성

-이하여백-

공용부분 공동주택(아파트)가격(단위: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기준일 공동주택(아파트)가격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른공동주택가격만표시됩니다.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계단실홀/화장실/경비실 7.641

주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벽체 4.08

-이하여백-

건물ID
2220171590004166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명칭
101-20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

528-9외2필지



297㎜×210㎜[백상지(80/㎡)]

건축물현황도
(1쪽중제1쪽)

건물ID 2220171590004166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명칭
101-20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528-9외2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부평동)

건축물현황도

도면의종류
평면도

축척
1:150

도면작성자 그룹아키존건축사사무소타운정
철민

(서명또는인)

※건축물현황도는단위세대평면도만작성하며,평면도가여러장인경우에는별도의장으로작성할수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 MAML-AHBK-BYAZ-RJBJ-YGLP발급확인번호 : MAML-AHBK-BYAZ-RJBJ-YGLP



건축물현황도 (1쪽중제1쪽)
건물ID 2120171590000189 고유번호 2823710100-3-05280009 명칭 더갤러리 호수/가구수/세대수 124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지번 528-9외 2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18 (부평동)

도면의종류
평면도(2층)

축척
1 : 400

도면작성자 그룹아키존건축사사무소타운
정철민 (서명또는인)

발급확인번호 : MAML-AHBK-KYYQ-TSFA-RVDR발급확인번호 : MAML-AHBK-KYYQ-TSFA-RV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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